
【별표 1】

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(제4조관련)

번호 대상시설 진단시기(주기) 관련규정

1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

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 부터 

5년마다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

관한 법률 제25조제5항

3 공공폐수처리시설(페수관로 포함) 5년마다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

4 악취배출시설(공공하수처리시설, 분뇨처리

시설,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, 공공폐수처리

시설,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, 그 밖에 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

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)

5년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, 시행

규칙 제13조의2, 시행규칙 

별표6

5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, 매립시설, 음식

물류폐기물처리시설)

기술진단을 받을 경우 정기

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

6 완충저류시설 5년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

비고

1.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

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 기

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.

2. <삭 제>

3. <삭 제>


